
O 안건  

- 부친의 사망(2022년 7월 28일) 이후 남매(오빠, 동생)가 상속인 (모친은 약 12년전 사망)  

- 오빠는 부친이 2010년 9월 촬영한 유산 관련한 동영상을 근거로 본인의 상속분을 주장  

 

O 유언 내용  

유산  아들 딸 

골프장 회원권 O (부친 사전 증여) X 

선산 필지 O(부친 사전 증여) X 

선산이 수용된 채권의 현금화 X O 

당시 거주 아파트 X O (모친 명의 아파트로  

딸이 12년전 상속받음) 

부동산(꼬마빌딩) O X 

잔여 현금(유고시) 1/2 1/2 

 

O 상황  

- 딸은 미혼으로 모친, 부친을 부양하면서 같이거주하다가 모친은 12년전, 부친은 올해 사망  

- 아들한테 남긴 부동산은 현재 공시지가로 약 28억원이고, 딸한테 남긴 채권은 약 7억 5천만원 

- 유언을 남길 12년 전 당시에 부친은 추후에 딸이 유류분 청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인 유고

시 대략 건물 시세(공시지가 X)를 28억원 정도로 추정해서 딸한테 1/4을 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

그런 계산에서는 7억원 정도의 계산이 나옴  

- 그런데 현재 시점으로 건물 시세는 많이 올랐고(아직 시세는 모름), 딸한테 주겠다고 한 채권은 

현금화를 해서 부친이 생활비조로 약 10년에 걸쳐서 주었기 때문에 추후에 사전증여 조사를 받을 

확률도 존재함 

-  현재 아들은 상속협의서에 딸이 빨리 도장을 찍게끔 압박하고 있는 상황임  

 

O 질문  

- 부친이 남긴 12년전의 동영상은 진짜가 맞지만 그 후 상황도 변하고 딸이 12년을 모셨는데 그

게 어느 정도 유효한지요? 동영상이 진짜라면 여기서도 유류분밖에 주장할 게 없는지요?  

- 유류분을 산정할때는 10년 이상이 된 시점에 오빠가 증여받은 것은 산정안하는 지요?  

- 딸이 만일 현금화한 채권에 대해 사전 증여로 추징을 받게 되면 자기 몫이 줄어들텐데 이것도 



유류분 산정에 감안하는지요?  

- 유류분 소송은 상속을 알게된 시점 1년내라고 하는데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받은게 2022년 

10월 1일이라고 하면 이 시점부터 1년이내인가요?  

- 상속신고 마감일이 2023년 1월 말일인데 제가 앞으로 그 어떤 것에도 협의안하면 법정지분으

로 등록이 되는지, 아니면 아들은 그 동영상을 근거로 자기가 공증을 받아 단독 등기를 할 수 있

는 권한이 있는지요?  

 

 


